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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

危機打開를 위한

金融構造 調整方案

崔 範 樹

韓 國 開 發 硏 究 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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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危機狀況의 診斷

□ 현재 한국경제는 金融危機, 外換危機, 企業危機의 복합적 연쇄작용으

로 국가신인도가 실추되어 대외지급 불능사태로 치닫고 있음.

국제투자가들은 韓國政府 및 政治圈의 構造改革意志에 대해 심각

한 회의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이 교정되지 않는 한 외화

유입은 물론 기존채무의 연장도 기대하기 어려움.

신용질서가 붕괴됨에 따라 대다수 건전한 기업과 금융기관까지도

연쇄적으로 도산하여 經濟基盤이 와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당장 타개하지 못하면 미국의 30년대 大恐慌

또는 체제붕괴 이후 東유럽의 비극이 바로 우리 앞에 전개될 수

있음 .

□ 이러한 위기의 근본원인은 정부주도적 개발연대에 고착화된 後進的

制度와 慣行을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이르기까지 구태의연하게 답습

하여 왔기 때문임.

기업은 과도한 借入經營으로 무리한 사세확장에만 치중하여 수익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경기침체시에는 연쇄적인 도산 야기

금융기관 또한 규제와 보호에 길들여져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

라, 外型과 擔保爲主로 貸出함으로써 기업의 무분별한 자금운용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였음.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정부차원에서 전국민의 부담으로 구제

하여 온 결과 타성에 젖어 부실이 대규모로 누적됨에 따라 전체

金融産業의 自生力이 의문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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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금융위기, 기업위기의 惡循環을 지금 즉시 단절하지 못하면

대다수 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중단되어 회복불능사태에 이를 수 있음.

한계금융기관은 예금인출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인해 여신을 오히

려 회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건전한 금융기관도 BIS기준 자기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극히 소극적으로 대출하고 있음 .

외화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대금의 현금결제를 요구

하여 기본적인 생산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수출금융의 애

로 및 납기준수여부에 대한 외국수입기업의 불안심리확대로 인해

수출 또한 타격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본적이고 포괄적

인 金融構造改革을 단행하여 외국투자가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함.

정부부문의 부실과 공적차관의 누적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멕시코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과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의 부실로

인해 위기상황이 촉발되었음 .

강도높은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金融産業의 對外信認度를 회복하여

외화유입이 재개되어야 위기타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지금의 위기를 韓國病을 치유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국제투자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전반에 걸쳐

과감하고 혁신적인 構造調整 靑寫眞을 제시하고 즉시 시행하여야 함 .

본 제1주제에서는 최우선과제인 금융구조조정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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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金融構造調整의 基本方向

□ 銀行을 포함하여 金融産業 構造調整을 신속히 단행

부실금융기관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건전한 금융기관을 지원하여

금융시스템을 조기에 정상화

정리대상 금융기관이 남아있는 한 기업에 대한 여신공여는 물론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도 제약되어 금융의 정상화는 불가능함.

한계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일 따름이라

는 것이 국제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일본과 같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지연시키면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경기침체

가 장기화됨.

□ 금융산업을 適者生存의 原理가 적용되는 역동적인 산업으로 전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실한 금융기관은 자

동적으로 정리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준칙주의에 입각한 인가기준

을 마련하여 신규설립의 투명성 제고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기업성을 앙양함으로써 경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업무영역의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전략선택 범위 확대

□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독립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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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韓國銀行法 통과

물가안정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긴요할 뿐 아니라 외국투

자가들이 환율위험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임.

□ 金融監督機構의 設置 등에 關한 法律 은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중립

성이 보장되고 부실금융기관 처리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제정

금융감독위원회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소관법령의 실질적 제안권

과 금융기관 신규인가권을 동 위원회에 부여

통합 예금보험기구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설치

□ 金融情報의 투명성 및 활용도 제고

玉石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으

면 상황이 아주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투자가의 생리임.

회계 및 공시에 관련된 규칙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

시가회계방식을 정착시켜 금융기관 자본충실도 기준지표의 신뢰성

을 제고하고, 외채구성 및 외환보유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

□ IMF와의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여 危機克復의 同伴者로 활용

우리경제가 지금의 난국을 겪고 있는 것은 IMF가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구조개혁을 그동안 이해관계집단의 저항으로 인해 제대

로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즉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에 봉착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IMF의

요구조건은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개혁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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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정책건의가 한국의 경제와 금융을 회생시킬 수 있는 최선

의 방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3 . 金融圈別 構造調整 方案

□ 회생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조속히 정리하되 건전하거나 정상화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신

뢰도를 확보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정상화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진, 주주, 종업원 등 관련당사자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함 .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

히 분리 관리되어야 함.

3.1 銀 行

□ 지급결제의 중심기관인 은행은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해야 하므로 회

생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架橋銀行 방식을 활용하여 즉각 정리

* 가교은행방식(Bridge Bank) : 예금자보호기구가 한시적으로 은행을 설

립하여 도산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임시직을 채용하여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날때까지 은행업무를 계속하거나 청산하는 방식

가교은행으로 하여금 정리대상 은행을 인수하게 하여 정리기간 중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외의 인수 금융기관을 물색

架橋銀行을 인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해 預金保險公社 (또는

통합예금보험기구)가 純損失을 차액보전하고 자산 및 부채를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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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인수희망기관이 없을 경우 청산

* 인수기관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순손실을 전액 보상받

지 않더라도 인수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임.

□ 銀行의 增資를 적극 지원하여 BIS기준 자본충실도 제고

주주총회가 특별결의하고 법원의 승인을 득하면 액면가 이하로도

유상증자 가능

정부가 보유주식을 예금보험공사에 출자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을 발행하여 회생가능성이 큰 은행에 경영합리화 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무의결권 전환우선주 출자

인수 합병을 주도하는 은행의 증자를 적극 지원하여 선도은행화

□ 건전한 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을 지원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제고

* 후순위채권의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은 BIS가 위험자산 대비 8% 이상

보유하도록 권고하는 T ier Ⅱ 자본에 포함됨.

후순위채권은 장기 고수익으로 발행되므로 장기자금을 운용하는

연 기금이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확충하여 은행 등의 부실채권정리를 원활화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으며 정리기금의

확충자체가 금융산업의 신인도를 제고하는 방안임.

재정에서 최대한 출연하고 기금채권의 해외매각 촉진

□ 適期是正措置制度를 확립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상설제도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의 취지에 입각하여 각 금융권의

업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단순 명확하게 제시하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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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조치사항을 명시

적기시정조치에 임원진 교체요구, 합병권고, 주주지분감소 등을 포

함시키고 건전성이 극히 악화되거나 권고사항 불이행시에는 인가

취소를 명문화

시가회계방식을 적용하여 기준지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되, 단계별

기준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하고 도입초기에는 각 단계별로 유예기

간을 확정하여 설정

□ 은행법상 持分限度를 높여 증자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투자한도가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른 역차별 해소

적격성심사를 통해 재무상태, 능력, 경력, 성실성 등이 은행의 건전

성 또는 예금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

하로 은행소유 지분을 규제

*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동일인 지분이 10%를 초과할 때 適

格性 審査(fit and proper test )를 받게 하고 있음.

미국 등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국내은행을 개방최고한도(IMF

권고안 : 97년말 50%, 98년말 55% )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국내의 금융전업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허용

*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을 100% 소유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現地法人化할 경우에는 100% 소유 허용

은행의 主要株主에 대해서는 은행에 상응하는 수준의 公示義務를

부과하고 이를 外國人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1%p 이상 지분변동시 보고의무가 있는 5% 이상 지분보유자와 은행에

비상임이사를 파견하는 주주를 主要株主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主要株主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貸出限度를 엄격하게 설정 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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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금리 또는 담보면에서 일반인과 去來條件이 동일하며, 채무이

행에 통상 이상의 위험이 없도록 규제

* 銀行不死의 신화가 깨어지고, 적기시정조치제도와 회계 및 공시제도가

확립되면 은행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규제가 강화되어 財閥의 私金

庫化 문제도 크게 약화

<主要國의 銀行株式 所有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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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독 일 영 국 프 랑 스 일 본

- 금융자본의
비대화를 억제

하기 위해

지분율이 일정

이상인 경우

연준의 승인

필요

- 동일인이 일정
지분을 초과하

여 취득할

경우 연방감독

청의 승인

필요

-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대주

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며 지분

율이 높을수록

심사를 강화

- 동일인이 일정
지분을 초과하

여 취득할

경우 금융기관

위원회앞 신고

또는 승인

필요

- 금융기관의
기업지배방지

를 위해 주식

소유상한을

정하여 규제

- 동일인의 지분
율이 25%
이상인 경우

단, 최대주주
인 경우에는

지분율이

10% 이상이
면 승인을

받아야 함.
- 은행지주회사
가 은행 또는

여타은행지주

회사에 대한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 최초 취득시
동일인의 지분

율이 10%
이상인 경우

- 주식추가취득
으로 지분율이

25%, 33%,
또는 50%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 금융기관의
투자제한

개별회사에

대한 투자

한도 : 자기
자본의 15%
이내

투자총액

한도 : 자기
자본의 50%
이내

- 동일인의 지분
율이 5%∼15%
:7일 이내 신고

- 동일인이
① 15% 이상의
지분율을 취득

하거나

② 주식추가취득

으로 지분율이

50% 및 70%
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승인

- 동일인의 지분
율이 5%를
초과할 경우:
사전신고

- 동일인이
① 10% 이상의
지분율을 취득

하거나

② 주식추가취득

으로 지분율이

20% 및 50%
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승인

- 금융기관의
타금융기관

주식취득 제한

원칙적으로

5% 이내
(보험회사는
10% 이내)

- 일반회사의
금융기관 주식

취득 제한

경쟁을 실질

적으로 제한

할 경우 주식

취득 금지,
단, 경쟁제한
여부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시장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심사기준>
- 독점여부,
경쟁제약여부,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

저해여부

- 소유주가 금융
기관 경영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소유하

고 있는지 여부

- 주주의 주식
결합관계로

인해 효과적인

감독을 곤란케

하는지 여부등

-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여부

- 주주의 영향력
에 의해 예금

자의 이익이

저해되는지

여부 등

- 은행의 최초
인가시 출자자

및 보증인에

대한 적격성

(재무상황) 등
－

3.2 綜合金融會社 등 與信金融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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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건전성을 상실한 종합금융회사는 폐쇄하고 자산과 부채를 타금융

기관에 일괄 양도한 후 평가손실액을 보상

신용관리기금이 주관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의 건전한 은행, 종금

사, 증권회사, 보험사 등에서 인수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손실 보전

신용관리기금은 정부로부터의 출연 및 차입 또는 중앙은행으로 부

터의 차입을 통해 재원 확보

폐쇄된 종금사의 계좌는 국책은행 등으로 이관하여 인수기관이 선

정되는 기간중에도 고객의 자금인출을 허용: 소요재원은 신용관리

기금이 충당하고 사후에 폐쇄종금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정산

증권사의 CP매출 최저한도 5억원을 폐지하고 발행기업요건(A 2등

급 이상)을 완화하여 CP업무를 활성화하는 한편 은행에도 융통어

음 할인업무를 허용

□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화되는 경우 신용관리기금이 주관하여 신속하게

정리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부실로 인해 인출사태가 야기된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을 즉시 정지하여 금융불안의 확산을 방지

대폭적인 증자등을 통한 경영개선이 단기간내에 이루어지기 어려

운 경우 신용관리기금의 주관하에 인수기관을 모색하여 순손실을

차액보전하거나 청산

□ 리스, 카드, 창업투자, 파아넌스회사 등 與信專門 金融會社의 경우 예

금자보호의 문제가 없으므로 일반기업에 준하여 퇴출절차 시행

3.3 證券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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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고려증권의 사례와 같이 즉시 폐쇄하고 고

객의 계좌를 타증권사에 이체하거나 예탁금을 지급한 다음 청산

채무동결이 주된 내용인 법정관리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신력을 상실한 금융기관은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음.

부도이전에 인수 합병을 모색하는 경우 투자자보호기금을 관리하

는 증권감독원 또는 통합 예금보험기구가 자금을 지원

* 자율적인 인수 합병에 대한 지원은 영업권이 가치가 보전되는 상태에

서 업무를 일괄 양도케하여 정부의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임.

□ 영업용순자본비율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제도를 확립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규모가 부채규모와 예상되는 손실위험

규모의 합계액보다 항시 크도록 함으로써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지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경우에는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

재무건전성의 악화정도에 따라 단계적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증권회사의 사전적 대응을 촉구

3.4 投資信託會社

□ 부실로 인해 인출사태가 야기되었거나 부도에 직면한 투자신탁회사의 영

업을 정지하고 수익증권계좌를 타 투신사에 이관한 후 합병 또는 청산

고객의 신탁자산은 증권예탁원 등 제3의 수탁기관에 예탁되어 있

으므로 문제가 없으며, 고유계정의 차입금은 청산 후 정산

3.5 保險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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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부실로 인해 해약사태를 야기하는

보험회사의 영업을 즉시 정지

보험보증기금을 관리하는 보험감독원 또는 통합 예금보험기구가

타보험사로의 계약 이관업무 및 M &A 주선업무를 담당

□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지급능력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엄격하

게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위험기준자본금(RBC) 제도로 이행

* RBC(Risk Based Capit al)제도: 신용위험, 금리위험, 경영위험 등을 고

려하여 필요자본금을 산출하는 방식

지급능력규정 :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규모가 해약환급금보다 일정

비율 이상 크도록 함으로써 재무건전성 유지

손해보험사의 개인연금계리를 분리하고 지급능력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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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連鎖倒産防止와 企業財務構造改善

□ 건전한 기업도 연쇄적으로 도산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단행하여 금융시장을 하루빨리 정

상화하고 은행의 증자를 통해 여신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임.

아울러 M &A , 고용조정 등 후술하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하

게 추진하여야 할 것임.

□ 금융시장이 정상화되고 시장규율이 확립되면 작금의 위기상황이 재발

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흐름 및 수

익성 등에 입각한 여신심사를 중시할 것임.

기업 또한 신용평가등급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태를 투명하게 공

시하고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지양할 것임.

금융 자본시장의 개방확대로 외화자금활용도 제고

금융산업의 경쟁여건 강화로 인해 금융기관이 고객을 찾아나서게

되어 금융이용의 편의성 제고

□ 금융구조조정의 과도기에 기업의 흑자도산 방지대책 시행

영업이 정지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금인출을 신속하게 재개시키

고 인수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여 대출만기의 연장 유도

인수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기간중에는 대출을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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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재무구조 개선시책 시행

기업에 대해 증자소득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용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인

하하여 차입경영의 조세혜택을 줄이고 기업의 내부유보 촉진

우선주제도를 개선하여 일정율까지 우선 배당

부채구조의 장기화유도 :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시 부채구조를 중시

하고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장기채권 수요기반 확충

금융기관의 대출을 출자로 전환 (debt equity sw ap)하고 예대상계

퇴직금 조기정산제도를 활용하여 종업원의 기업출자를 유도하되

주가하락에 따른 종업원의 손실방지를 위해 put option을 부여하고

기업에는 call option 부여 (법제정비 필요)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 투자나 가지급금 등을 규제

건전금융감독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시 재무구조 및 투자효

율성 분석을 요건화하고 상호지급보증을 금지

차입규모나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의 차입금현황 및 은

행의 대출정보를 공개요건화

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기업의 부동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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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제

企業構造調整의 戰略과 課題

劉承旻 金大逸

韓 國 開 發 硏 究 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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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企業危機의 診斷

□ 기업과 금융의 도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환 금융위기로 인하여 不實

의 전반적인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

금융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대출, 기업의 과도한 차입, 무분별

한 투자에 따른 경쟁력약화와 재무적 부실이 원인이 되어 기업부

실⇒금융부실⇒기업부실 의 惡循環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과 금

융의 대외신인도가 무너지면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봉착.

지금 기업은 안팎의 자금경색에 시달리고 있는데 달러빚, 엔화빚,

원화빚 등의 對內外債務가 유예되지 않고 모두 갚아야 하는 자금

시장상황이 계속된다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음 .

□ 위기 속에서도 産業基盤과 實物經濟를 지키는 것이 긴요.

많은 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멎는 상황까지 간다면 성장, 고용, 경

상수지 측면에서 타격이 크고 경제회생이 지연되므로 실물경제의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그러나 생산과 수출이 이루어지려면 외환시장 , 금융시장, 자본시장

의 경색을 막고 안정을 되찿는 것이 시급하므로 정부는 金融構造調

整에 있어서 安定과 改革을 同時에 實現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음.

□ 우리가 企業의 被動的 本質과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機會主

義的 本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새로운 政策環境과 인센티브構造를

조속히 확립하는 금융정책과 기업정책의 개혁을 통하여 기업으로 하

여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태해결을 위한 올

바른 선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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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정부와 금융의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업기반을 지키는 궁극

적인 역할은 기업의 손에 있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할 일을 규명함

으로써 기업의 자각을 유도할 필요도 있음 .

□ 정부－금융－기업의 3자간 共生關係를 단절하는 개혁을 통하여 자본

주의의 틀을 새로 짜고 自由競爭과 기업을 둘러싼 利害關係者의 責任

原則이 강조되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확립할 필요.

金融市場의 正常化와 構造調整을 통하여 市場規律을 강화하고, 企

業經營의 透明性을 제고, 支配構造의 先進化를 촉진하며, 公正한

競爭與件을 조성함으로써, 효율적 생산체제와 자원배분이 이루어지

도록 노력하며, 規制的인 財閥政策을 탈피함으로써 글로벌競爭體制

를 마련할 필요.

또한 과거의 정부개입, 규제적 시장체제와 고착화된 기업경영구조

에서 탈피하여 競爭力 있는 企業 및 産業으로의 迅速한 構造轉換

을 촉진하는 제반 시책을 강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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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M &A促進을 위한 制度整備

<基本認識 >

□ IMF양해각서에 따라 종목당 주식취득의 한도가 50% (97년말),

55% (98년말)로 확대되고, 외국인 1인당 주식취득한도는 50% (97년

말, 적대적 M &A는 제외)로 확대될 것이며, 敵對的 M &A에 대해서

는 國際的 基準을 고려하여 開放에 관한 立法措置 를 취할 예정.

□ 국내기업간 혹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의 友好的 M &A는 해당기업

의 自發的인 意思와 市場에서 결정되는 去來價格에 따라서 기업구조

조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므로 이를 완전자유화하

며, 敵對的 引受의 경우에도 국내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規律效

果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대한 外國投資者의 信賴를 제고하는 차

원에서 最小限의 例外만을 인정하고 자유화할 필요.

<制度改善課題 >

□ 基本原則: 우호적 M &A , 적대적 M &A , 부실기업의 M &A 등 모든 종

류의 M &A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公正去來法의 企業結合規制條

項(法 第7條 및 관련규정)에 따라 一定한 去來分野의 競爭을 實質的

으로 制限 하는 M &A만을 규제함 .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7조가 국내 외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투명한 가이드라인 을 작성하여 대내 외에 공

표할 필요(※ 要措置事項 : 공정거래위원회가 98년 1월중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全經聯 등 사업자단체 혹은 복수의 사업자가 적대적 M &A를 저지

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동행위를 취할 경우, 이를 증

권거래법상의 特別關係者(특히 공동으로 주식 등을 취득 처분하거

나 의결권 또는 의결권행사지시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

의한 共同保有者) 관련조항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면 공정거래

법상의 不當한 共同行爲로 규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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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우호적 M &A를 규제할 수 있는 기

존의 규제근거를 철폐하고 모든 우호적 M &A를 전면 자유화(※ 要措

置事項 : 재정경제원이 첫 국회에서 외자도입법 제8조의 2 등을 개정).

□ 적대적 M &A의 경우에도 이를 자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유

화 이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 要措置事

項: 보완대책 수립 즉시 외자도입법 제8조의 2 등을 개정).

회사법, 증권거래법, 회사정관 등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경영권방어는 가능하도록 특별관계자의 규정과 의무사항위

반시 제재, 5% 이상 대량주식취득의 공개의무와 신고절차 및 기간,

25% 이상 취득시 의무공개매수요건, 자사주, 상호주, 소수주주권,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기타 정관 등에 의한 경영권방

어가 가능한 수단과 조건을 투명하게 설정할 필요.

명백한 國家利益, 公益性 등 분명한 이유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 &A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業種 혹은 企業에 국한하여 (예컨대

방위산업, 기간산업, 전략산업 등) 이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

련, 적대적 M &A를 규제하는 네거티브리스트 를 유지함으로써 제

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이외의 모든 적대적 M &A를 허용할

필요.

* 적대적 M&A에 대해 理事會 同意를 구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는 적대

적 M&A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함.

□ 적대적 M &A를 자유화함과 동시에 國內企業에 대한 逆差別을 是正

(※ 요조치사항: 공정거래법, 회사법, 증권거래법상의 관련규정 개정).

공정거래법상의 出資規制를 폐지하고, 純粹持株會社를 허용하며,

相互株는 회사법에서만 규제 (출자규제 폐지시점까지는 부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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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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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不實企業의 迅速한 整理를 위한 制度整備

<基本認識 >

□ 不實企業에 대해서 IMF는 企業退出에 대한 政府介入의 排除를 요구

하고 있음 .

□ 그러나 지금의 위기상황을 야기한 원인 중에는 기업의 부실화를 미리

발견 시정하거나,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는 制度的 시스템의 失敗

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도 不實企業의 效

率的 整理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企業退出制度 改善이 시급.

□ 부실기업의 정리에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行政府의 不介入原則을 천명하고 不實企業은 市場과 法

에 따라 被引受 合倂, 法定管理, 和議, 銀行管理, 淸算 등의 다양한 정

리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함.

<制度改善課題 >

□ 부실화된 기업이더라도 이 企業의 賣買가 M &A市場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면, 부실기업의 迅速한 構造調整을 가능하게 하고 金融部

門의 不實債權負擔을 輕減하는 동시에 外國投資者에게 信賴와 誘因을

제공하므로 M &A를 통한 不實企業의 整理를 최대한 촉진할 필요.

다만 국내부실기업은 대부분 과다한 부채 때문에 引受魅力이 낮기

때문에, M &A를 통하여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다 는 기대는 잘

못이며, M &A자유화는 주로 正常的인 企業의 賣買를 통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함.

만약 M &A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국내기업간의 M &A만을 허용한

다면, M &A를 통한 부실기업의 정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引受企業의 財務構造가 더욱 악화되어 不實의 擴散이

우려되므로 開放된 M &A市場에서 부실기업이 정리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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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會社整理法, 和議法, 破産法 등 倒産3法이, 經濟性은 있으나 일시적

으로 재무적 위기에 봉착한 부실기업을 回生시키고 경제성이 없는 부

실기업은 淸算시킨다 는 法의 趣旨에 충실하도록 관련법과 대법원예

규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고 法院의 判斷能力을 강화할 필요

(※ 要措置事項 : 98년 1월중 도산3법 및 대법원송무예규 개정).

倒産3法은, 正常企業의 放漫한 經營을 規律하는 시그널役割을

수행, 법정관리와 화의의 開始基準을 엄격히 정하여 更生率을

제고, 節次를 迅速 效率化하고 法院의 專門性을 강화, 이해

관계자간의 公平性을 제고하는 등의 基本原則에 충실하게 법개정

이 이루어져야 함.

□ 기아, 진로, 대농, 뉴코아, 한라 등 최근 부실화된 대기업의 경우와 같

이 법정관리, 화의 등의 절차를 신청하고 있거나 절차를 개시한 경우

에도, 國內 外의 引受希望者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債權者와 管理人

등이 不實企業의 M &A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金融機關의 役割과

法院의 管理方式을 개선할 필요.

* 부실기업에 대한 M&A의 가능성을 막은 채, 정부 혹은 공기업이 부채

-주식전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실기업을 公企業化하는 방법은 투자

자의 신뢰나 해당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

□ 이 밖에도 어음 수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기존의 부도방

지협약, 협조융자 등의 장치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되,

금융기관의 합의 혹은 협정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

당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할 필요.

* 부실기업의 정리와 달리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제도는 금융구조조정의

차원에서 별도로 확립해야 함.

- 7 -



4 . 企業經營의 透明性 提高

<基本認識 >

□ 企業經營의 透明性과 支配構造에 대한 IMF의 요구는 獨立的인 外部

監事, 완전한 企業公示, 結合財務諸表의 作成 등 國際基準에 맞는 企

業會計情報를 작성,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특히 透明性은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下部

構造이므로 이를 조속히 실천하되,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상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企業支配構造의

革新을 유도하고 投資者의 信賴를 제고할 필요.

<制度改善課題 >

□ 우선 IMF양해각서의 약속을 이행하는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다

음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 要措置事項: 98년 1/ 4분기내 회사법, 증

권거래법, 여타 관련규정에 관한 제도개선완료).

上場法人의 경우 1인 이상의 社外監事의 선임과 이사회내에 監査

小委員會(audit comm ittee)의 설치의무를 규정 (상법 혹은 증권거

래법 개정).

* 이 경우 사외감사의 자격, 선출방법, 임기, 책임, 권리를 엄격하고 분명

하게 규정하되, 내 외국인의 차별이 없어야 함.

個別企業 財務諸表의 作成基準과 記載對象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電子公示를 조속히 시행. 특히 系列社 등에 대한 賣出關

係, 出資關係, 債務保證關係 등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반드시

공개하는 등 투명성제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기업회계에 있어

서 資産評價 등을 미국 등의 수준까지 강화하는 것은 충격을 감안

하여 段階的으로 추진하되 實踐日程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

企業集團 結合財務諸表의 경우 30%持分率이라는 연결재무제표의

기준을 넘어서 事實上 支配關係를 기준으로 판단된 모든 계열회사

를 포함하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법적으로 의무화.

- 8 -



□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대기

업 지배구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지배구조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

(※ 要措置事項: 98년 1/ 4분기내 회사법, 증권거래법, 외감법, 여타 관

련규정에 관한 제도개선완료).

上場法人의 경우 우선 최소한의 社外理事選任을 의무화하고, 사외

이사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

機關投資家의 信託計定에 대하여 議決權 行使를 허용하고, 이사선

임에 있어서 累積投票制 도입 .

公認會計士市場을 완전히 개방하고,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 처벌기능을 강화하며, 소수주주가 국내 외의 공인회계사를 선

정하여 帳簿閱覽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經營者 및 支配大株主의 忠實義務를 회사법에 명문화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배대주주와 기조실임원 등을 事

實上 理事(de facto director s )로 간주하도록 회사법을 개정 .

純粹持株會社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에게

급변하는 대내외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조직의 선택폭을

넓히도록 허용 .

少數株主權을 강화하고 , 單獨株主權과 集團訴訟制度의 도입을

豫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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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相互債務保證의 解消

<基本認識 >

□ IMF는 상호채무보증의 해소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우

리나라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

고 있으며, 외국투자자 또한 기업간의 채무보증을 비판.

□ 상호채무보증은 지배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系列社의 連鎖倒産을 야기하고 限界企業의 個別的 退出을 방해하며,

優良系列社의 財務的 危險을 야기하고 경쟁력 없는 계열사가 과다하

게 차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

시 근절되어야 할 그릇된 금융관행임 .

□ 그러나 상호채무보증의 배경에는 금융의 문제와 투명성의 문제가 있

기 때문에 금융개혁으로 엄격한 대출심사가 이루어지고 채무보증의

내역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함.

<制度改善課題 >

□ 98년말까지 상호채무보증를 완전해소(※ 要措置事項: 첫 국회에서 공

정거래법 개정 혹은 구조조정특별법에 반영).

그동안 기업 자기자본의 일정한도를 설정하고 상호채무보증을 축

소했을 때에는 위반기업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했으나, 완전해소를

목표로 삼는 이상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가 제재대상이 될 필요.

기업의 해외자회사 진출, 부실기업인수에 따른 채무보증의 승계 등

에 대해서는 채무보증해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국제관례를 중시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보증을 허용.

□ 이와 동시에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 차원에서 기업간 상호채무보증에

따른 여신상황을 엄격히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보증기업과 피보증기

업의 상호채무보증 현황이 투자자에게 공시되어야 함.

□ 一定規模 以上의 債務保證은 株主와 債權者 同意를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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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낡은 財閥規制의 廢止와 競爭政策 强化

<基本認識 >

□ 이상과 같이 지배구조정책, 퇴출정책, M &A정책의 혁신과 함께 시장

개방이 심화되면서, 競爭과 倒産의 威脅이 企業의 意思決定을 合理的

으로 規律한다면 旣存의 財閥規制는 대부분 폐지함으로써 대기업의 자

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할 필요.

□ 비록 IMF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效率的인 市場經濟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쟁정책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쟁질서를 확립하

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규제를 개혁

하며, 국영기업으로서의 존재이유가 없고 비효율적으로 경영되는 공

기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과제도 검토해야 함.

<制度改善課題 >

□ 현재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大規模企業集團 指定制度, 出資規制(直接

相互出資의 禁止와 出資總額制限), 純粹持株會社의 設立禁止 등을 폐

지함.

□ 與信限度管理 등 과거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與信管

理制度를 전부 폐지하고, 동일인여신한도와 거액여신한도 등 금융기

관의 건전성규제로 대체함.

□ 競爭者(competitor s )를 보호하지 않고 競爭(com petit ion )을 보호한다

는 競爭法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향후 공정거래법은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적 요소를 제거하고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談合, 市場支配力의 濫用行爲, 競爭制限的

企業結合, 競爭制限的 行態 등의 시정에 중점을 둠.

공정거래법의 法目的(제1조)를 개정하여 過度한 經濟力의 集中을

防止 부분을 삭제하고, 公正去來法을 競爭法 혹은 競爭促進法

으로 改名하며, 公正去來委員會를 競爭委員會 로 改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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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勞動市場의 柔軟性 提高와 失業對策

<基本認識 >

□ IMF 합의사항에 勞動市場 柔軟性이 거론된 것은 한국이 唯一할 정도

로, 整理解雇制 早期實施 등 유연한 고용관행의 정착이 원활한 구조

조정의 최대 관건임.

雇傭調整과 引受 合倂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게 回生機會를 부여

하여 부도라는 파국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市場機能임.

그러나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에 대한

不確實性이 증가하여 이러한 시장기능이 억제되고 있음.

□ 구조조정에 필요한 고용조정을 원활하게 하되 雇傭安定對策은 失職者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고용안정은

단기적 고려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성

장을 회복하고 고용이 증대되도록 할 필요.

대부분 실업자(70∼80% )가 中小企業의 不渡에 의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감원억제책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임.

무리한 감원억제책은 기업의 自救勞力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구

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대외신뢰도 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勞動市場 柔軟性 提高를 위한 課題 >

□ 整理解雇制를 조기에 실시하고 인수 합병시 인수기업의 雇傭承繼 義

務를 강제하지 않도록 함.

구조조정이 시급한 金融産業에 대해서는 金融産業 構造改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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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 을 개정하여 整理解雇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 退職金이 고용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支給方

法에 柔軟性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함.

勞使合意하에 퇴직금 分割支給, 株式으로 대신하여 支給, 그리고

再雇傭條件 一時解雇制(T empor ary Layoff w ith Recall) 도입시 퇴

직금 일부 정산을 허용할 필요 .

한편 기업이 破産할 경우에 대비한 노사간 계약(contingency plan )

을 체결하도록 유도.

□ 派遣勤勞 및 1年 以上의 契約雇傭制를 즉시 허용하여 自救勞力 차원

의 고용조정을 지원.

파견근로제는 단기적으로 정규직 대체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失業可能性이 높은 저기능 근로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雇傭創出 效

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中長期的으로는 고용비용 절감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純 雇傭創出效果를 유발시킴.

<失業對策 >

□ 雇傭安定 支援策은 경영합리화가 동반되지 않는 무분별한 해고에 대

하여 事後監督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事前的인 行政指導는 기업의 자구노력을 억제하여 오히려 不渡를

촉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勤勞者 社外派遣 支援金 등의 고용안정책은 大企業의 不實을 中

小協力業體로 파급시킬 우려가 높아 신중히 검토해야 함.

□ 雇傭保險事業의 失業給與를 확충하고 再就業 職業訓鍊을 강화하여 실

직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함 .

실업급여범위를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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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확정, 98년 시행), 失業給與 受惠資格을 1년이상 피보험자로

정한 규정을 限時的으로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

職業訓鍊 支援範圍를 확대하여 근로자가 再就業과 관련하여 원하

는 훈련은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각종 公共職業訓鍊을 就業實積

위주로 평가하여 통폐합.

고용보험 수혜대상이 아닌 轉職 失業者에게도 한시적으로 고용보

험사업을 擴大適用하는 것을 검토.

방송통신교육에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실직자

의 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失職者의 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學資金을 融資.

□ 실직자 지원책의 財源確保를 위해 保險料를 실업률에 연동시켜 일괄

적, 또는 企業規模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上向調整해야 함.

□ 公共職業安定網 서비스를 확충하고 民間 有料職業斡旋業을 활성화시

킬 필요가 있음 .

각 企業이 실직자의 履歷情報를 고용보험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

여 dat abase 를 구축하고 求人企業에 열람하는 한편, 職業斡旋 實

積을 위주로 지방노동관서 및 인력은행을 운용해야 함.

民間 有料斡旋業에 대한 進入規制는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근로자

권익보호 차원의 규제는 事後監督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雇傭創出 可能性이 높은 분야에 대한 情報蒐集 및 分析을 民

間部門에 위탁하여 홍보하도록 함으로서 실직자의 취업 및 재취업

훈련선택을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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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제

經濟難局 극복을 위한

經濟主體別 對處方案

－ 政府部門을 中心으로 －

黃 晟 鉉

韓 國 開 發 硏 究 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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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問題의 提起

□ 현재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지난 30여년간의 압축성장 과정

에서 누적된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 이의 극복을 위해 각 경제주체별 자기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IMF와의

합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주체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정치

지도자와 정부, 기업, 노동자, 일반국민 등 각 경제주체별로 이루어져

야 함.

□ 오늘의 위기가 초래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리더쉽 (leader sh ip )의

부재와 폴로우어쉽(follow er ship)의 결핍에서 찾을 수 있음. 국난의 이

시점에서 지도자와 국민이 위기극복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새로운

계약관계를 설정할 필요

지도자는 난국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의 마스타 플랜과 액션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함.

□ 특히 IMF 지원 이후 구조개혁의 첫번째 대상은 정부부문이며, 정부

및 재정개혁을 통해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을 선도함으로써 국제적인

신인도를 하루 속히 회복해야 할 것임.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잘못된 자리매김과 비효율 문제가 최근의

여러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임.

□ 이하에서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주체별 대응방안을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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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政府改革의 推進으로 構造調整을 先導

□ 공공부문 인력 조직 인사 예산운영의 개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경제 사회전반의 활력과 효율을 제고하는 구조

개혁 기능을 정부가 선도해야 함.

□ IMF 지원 이후 구조개혁의 첫번째 대상은 정부부문이며, 정부개혁을

통해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을 선도함으로써 국제적인 신인도를 회복

官主導 사회 , 官이 民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믿는 사회와 같

은 정부 공무원의 잘못된 위상 설정이 타파되어야 함 .

공급자 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형태가 바뀌

어야 함.

*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는 공무원 중심적인 인사관리의 전형

지금까지 방만한 인력운영이 이루어져 왔고, 지난 1994년말의 조직

개편은 인공위성 공무원의 양산이라는 부작용만을 낳음 .

현재의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무원 사회 내부의 경쟁을 제한하고,

순환보직제도를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을 양산하는 체제임.

* 명백히 잘못된 정책수행을 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제가 확립

되어야 함.

- 2 -



□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재정경제원, 내무부, 교육부, 총무처,

농림부, 통상산업부, 공보처, 문화체육부 등의 기능을 여건변화에 맞추어

조정하고, 부처의 유사기능을 통폐합

정부에게 경쟁력이 없는 일부기능의 민간이양, 민간위탁 및 민영화

확대

□ 부처 기능의 조정에 맞추어 인력규모를 축소 조정. 공단, 공사, 협회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소

계획을 발표

1998년의 경우 10%선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추후 지속적인 감축

추진

공무원 정원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총정원관리법 (가칭)의 제정

검토

광의의 공공부문의 인력 예산 운용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예산실)

의 통제기구 구성

일용직 공무원의 양성화 및 축소 조정

□ 각 부처의 인사에 대한 재량권을 강화하되, 순환보직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직군별로 전문화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계약제로 전환

재경원 등의 잉여공무원을 비경제부처, 지자체 등으로 인사이동

각종 유학, 재교육을 위한 파견제도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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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제도의 점진적 폐지와 민간전문인력 활용(out sourcing ) 확대

민간부문과의 상호 인사교류 확대와 다양한 입직경로 개발

□ 각종 공단 , 공사 , 협회 등의 長 임명시 일정비율 이상을 (예컨대 ,

50%) 민간부문에서 채용하고 낙하산식 임명을 배제

□ 고객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대민행정서비스 공급체제 설정과 기준을

제정

공공부문의 문턱을 낮추는 봉사행정 구현

* 법원, 경찰, 지자체 등의 행정서비스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행여부를 점검

* 권위적 조세행정에서 봉사하는 조세행정으로 전환

□ 예산운영의 낙후성, 예산과정의 기형적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재정개혁을 통해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노력을 예산운영 면에서

뒷받침

※ 요조치사항 : 정부 조직 인력 인사제도 개혁안을 신정부 출범전까지

작성. 1998년 상반기중 정부부문 개편을 완료하고,

1998년 하반기중 공사, 공단 등 공공부문의 개혁 단행 .

기금제도 개혁 등 재정개혁과 병행해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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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基金制度改革 등 財政改革의 推進

3.1 基金制度의 改革

□ 기금제도의 개혁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뿐 아니라 금융부문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과 통합재정관리의 강화 측면에서 최우선적 과제

로 추진

* 총 74개 기금의 운용 및 조성규모가 각각 약 70조원 수준

* 35개 공공기금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며, 기금사업규모의 축소는 통합

재정수지 흑자 요인임.

지금까지 기금제도의 개혁이 추진되지 못한 것은 각 부처의 이해

관계 때문이며, 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음 .

기금의 의의라 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은 1 2년이 소요되는 예산

과정과 대비되는 탄력성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함. 전체 재정운영

기조에 부합되게 하는 행정부 내의 조정기능은 강화되어야 함.

* 기금운용이 국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여건하에서 재원조성의 공공성이

큰 기금의 운영을 각 부처의 자율적 조정에만 맡기는 것은 예산운영의

기본원리에 어긋남.

□ 기금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기금의 재분류 : 기금통제에 문제가 있는 20여개의 기타기금을 공공

기금화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체계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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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금화해야 할 기금 :

법률구조기금, 사학진흥기금, ③ 국민체육진흥기금, ④ 문화

예술진흥기금, ⑤축산발전기금, ⑥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⑦ 중기

창업 진흥기금, ⑧ 중기공제사업기금, ⑨ 교통안전기금, ⑩ 기능장려

기금, ⑪ 근로자복지진흥기금, ⑫ 국제교류기금, ⑬ 참전군인 등 지원

기금, ⑭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⑮ 새마을국민기금, 사립학교교원

연금기금, 한국장학기금, 공무원연금기금, 한국과학재단기금

유사기금의 통폐합 : 유사기능을 가진 25개 정도의 기금을 통폐합

해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기금관리비를 절감

①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의 통폐합

국민체육진흥기금 과 청소년육성기금 의 통폐합

농림수산업 지원관련 7개 기금의 정비

산업기반기금 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의 통폐합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의 통폐합

보훈기금 ,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 의

통폐합

직업훈련촉진기금 , 고용보험기금 , 기능장려기금 의 통폐합

산업재해예방기금 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의 통폐합

교통안전기금 과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의 정비

공공여유자금의 통합관리 강화 : 공공여유자금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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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통폐합을 통해 각종 공단 , 협회 등 기금관련 단체를 개혁

※ 요조치사항 : 기금재분류 방안, 유사기금 통폐합방안을 신정부 출범

이전에 확정하고, 기금관리기본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관련 기금법의 개정을 1998년 상반기중 추진. 관련

단체의 정비를 기금개혁과 병행해서 추진하여 1998년

말까지 완료

3.2 財政支出構造 및 制度改革

3.2.1 社會間接資本 關聯制度 改善

□ 대형사업 관리체계의 효율화 : SOC 관련 관리공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 추진. 경영효율성 개념의 도입과 인사제도 개편

※ 정부개혁의 중요과제로 1998년중 추진

□ 민자유치제도의 개선 : 민간의 효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도록 유인제도

보완

※ 1998년중 추진

3.2.2 福祉財政 效率化

□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상의 낭비요인 제거

□ 성장률 저하, 실업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정기능 강화

※ 1998년 세출 조정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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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敎育投資 效率化

□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 추진 : 투자우선순위 조정, 인센

티브제도 도입과 학교의 재량권 확대, 교육자치제도의 개혁

※ 지자체와 지방교육자치체의 통합을 중기과제로 추진

3.2.4 防衛費 豫算運營 改善

□ 방위예산 지출구조의 개선과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경영효율성 개념

도입

군수조달제도의 개선

예산집행에 대한 부대별 관리시스템 구축

※ 방위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한 군의 중기 구조조정계획을 1998년

중 수립

3.2.5 農業投融資 效率化

□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고 사업목표의 적정성,

지원방식의 개선 등을 검토

시행중인 사업의 조기완공과 향후 사업의 질적향상 추구

농가의 개별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융자중심으로 전환

※ 1998년 세출 조정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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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人件費 豫算運營 改善

□ 광의의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인력을 축소하여 인건비 절감

공무원 총정원관리법(가칭) 제정

공단, 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제기구

구성

※ 정부개혁의 중요한 과제로서 1998년중 추진

3.2.7 地方財政調整制度 改善

□ 지방교부세제도 운영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반영하도록

개선

※ 1998년중 개선

3.2.8 豫算運營의 伸縮性 提高

□ 경상경비 축소와 병행해서 부서별 재량권 확대 : 총괄경상비제도 도입

※ 1998년중 도입

3.2.9 統合豫算管理의 强化

□ 통합예산 중심의 예산운영체제 확립 : 통합재정수지의 안정적 관리

특별회계 기금의 운영내역과 일반회계와의 연관성 제고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재정부문 포함

※ 1998년중 개선

3.2.10 中期財政計劃 活性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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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거시경제전망과 재정정책기조의 선택을 연동식으로 점검

※ 신정부출범 시점에서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 작성 발표

3.2.11 長期大型事業 執行의 改善

□ 분산투자를 집중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제도

의 활용 제고

※ 1999년 예산편성시 반영

3.2.12 政策金融의 整備와 財政移管

□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부문에 의한 정책금융의 정비

및 재정이관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

□ 재정융자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화 추진

※ 1999년 예산편성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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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金融産業 構造調整 支援을 위한 財政資金調達

□ 금융부문 지원을 위한 재원을 재정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세출규모

축소 조정, 세입 확대, 공공기금 운용계획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

에서 정부와 각 경제주체들의 자기혁신과 고통분담이 요구됨.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재정지출구조 및 운영체제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재정부문의 구조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임.

세출예산 각 부문(SOC, 복지, 교육, 농어촌, 방위비, 인건비 등)의

지출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이 추진되어야 하며, 내년도에

불가피한 예산삭감도 이러한 구조조정의 한 부분으로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

세수 확대는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함.

* 경제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던 계층에 대한 세수 확대는 지양

□ 1998년 세출(일반회계+재특)규모는 75조원 수준이며, 긴축강도에 따라

5조에서 최대 10조원까지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절감방안 필요

인건비 , 경상사업비 (약 2조원 절감)와 농업 , 교육부문 등의 사업비

축소

* 농업, 교육부문 등의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부터 정치적 성격

으로 논란이 많았으므로 우선적으로 축소

* 사업비 축소가 불가피한 각 부문의 고통분담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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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과학기술, 정보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성장잠재력 배양과

구조조정을 위해 긴요한 부문의 예산은 최대한 유지

□ 세수확대는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부

세목의 세율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세정개혁이 요구됨.

□ 1998년 경상성장률 10.8%를 전제로 하였던 국세수입 규모는 78조

8,247억원으로서 경상성장률이 하향조정될 경우 세수는 예산 대비 3조

원 정도 줄어들 전망

□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확대 및 면제

축소,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율 인상,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징세노력

강화, 각종 소득공제 비과세 등의 축소 등을 통해 약 6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

○ 교통세 세율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수요 감축

□ 따라서 경상성장율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세입확대를 통해 예산대비

약 3조원 정도의 재원확보 가능

이때 국세부담률은 예산상 16.7%에서 17.9%로 증가하며 지방세

부담이 동일할 때 조세부담률은 21.4%에서 22.6%로 상승

□ 199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상의 지출규모를 대폭 축소 조정

금융부문 지원을 위한 국공채를 발행하고 이중 상당액을 기금사업의

축소분과 국민연금기금 등의 공공여유자금으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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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개 공공기금의 기존의 융자지출 규모를 10∼5조원 정도 축소해서

금융부문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지원이 가능함.

추가적으로는 국민연금등의 공공여유자금중 약 5∼10조원을 국공채

인수 등에 활용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98년 연간으로 재정(세입 세출)에서 최

대한 확보 가능한 재원은 세출축소 5 10조원, 세입순증가 3조원 등

8∼13조원임 .

□ 또한 공공기금의 융자축소와 공공여유자금의 활용을 통한 국공채인수

15조원을 합할 경우 총가용재원은 23 28조원임.

이는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세출 및 순융자의 약 22 26% 수준이며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하에서 극한적인 재정긴축기조의 유지가 가능

할 때 광의의 재정부문에서 확보될 수 있는 최대한의 규모임.

○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등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야 할 부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도 세입 세출 및 기금

부문에 대한 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

* 현재의 정부안은 세출축소 4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기금채권발행 24

조원이며 기금채권은 연 기금, 한은차입 등에 의하여 소화한다는 계획

※ 요조치사항 : 세입 세출 및 기금운용계획 조정안을 연말까지 확정

하고 내년초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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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주제

再跳躍을 위한

經濟패러다임의 轉換

曺 東 徹

韓 國 開 發 硏 究 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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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內部로부터의 改革失敗 : 集團 利己主義의 橫行

□ 한계를 노정한 政府主導 開發方式에서 벗어나 民間主導 市場經濟秩序

를 구축하려 했던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질서하에서 상대적

인 혜택을 누려왔던 기득계층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필요한

改革이 挫折되었음.

최근 금융개혁법 개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경원과 한은의 갈등,

국회의 무소신, 지식인의 이익집단 대변 등은 한 예에 불과하며,

지난 10년간 시장개방, 정부 규제개혁, 노사개혁, 공정거래개혁, 사

법 의료 교육개혁 등이 集團利己主義에 의하여 지연 퇴색되었음.

□ 그 결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市場機能이 弱化되어 고비용 저

효율 구조가 고착되었음.

규제당국이 권한축소를 수반하는 規制緩和에 소극적으로 임함으로

써 부정 부패 등 비효율적인 낭비가 지속되었으며,

기존의 왜곡된 질서하에서 보호받던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市場開放이 지연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었고,

경직적인 고용관행에 편승한 일부 근로자들이 勞使改革에 반발함

으로써 생산성 이상의 고임금을 향유하는 일부 근로자 계층이 유지

되는 반면 기업가 및 여타 근로자의 의욕이 저해되었을 뿐 아니라,

정경유착에 의한 관치금융의 폐해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金融改革

도 지체됨으로써 희소한 금융자원의 대기업 편중이 시정되지 못하

여 경제 전반의 자본생산성이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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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外部로부터의 改革觸發 : 外換危機와 IM F

□ 최근의 외환위기와 같은 外部로부터의 衝擊은 필요한 개혁과제를 스스

로 수행할 수 없었던 시스템 실패(Sy stem F ailure)의 당연한 귀결임.

작년 이후 발생한 경기하락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금융기

관에 부실채권이 급증하여 金融不安要因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外國人 投資者의 信賴를 喪失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부실 대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을 경제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없었던 우리의 歪曲

된 의사결정 시스템과, 이를 시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政府 및

政治圈의 意志缺如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최근 IMF와 합의한 構造改革은 대부분 경제체질개선을 위해 우리 내

부에서 이미 끊임없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는 옮겨지지

못한 과제들임.

기업구조조정 촉진, 지배구조 개선, 회계투명성 제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자본시장 개방확대 등은 모두 그 필요성이 누누히 지

적되어 온 사항이며,

특히 金融改革 부분은 재경원과 국회를 거치면서 변질되기 이전의

金改委 原案으로 거의 복귀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의사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그러나 IMF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구조개혁만을 촉구하였을 뿐이

며, 이와 같은 개혁의 원만한 수용과 수많은 여타 개혁과제의 성공적

인 추진은 전적으로 우리의 意志와 發想轉換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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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跳躍과 墜落의 갈림길 : 外國의 外換危機와 對應事例

□ 外換危機를 경험한 영국 및 멕시코의 사례는 향후 우리 경제의 再跳躍

과 墜落이 우리의 대응방향에 따라 결정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과감한 구조개혁과 政府의 선도적인 고통분담 노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國民的 和合이 경제위기의 극복에 필수적이었음.

3.1 墜落의 經驗 (Ⅰ) : 1976년 영국

□ 1976년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IMF 구제금융을 받은 영국은 이후 10년

간 低成長 궤도로 추락하면서 소위 英國病 이 만성화되는 시점으로

기록되었음.

1976년∼85년 기간의 연평균 성장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등 극히 저조한 성과를 보였음.

□ 이와 같이 영국경제가 장기불황으로 침몰한 원인은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위기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점이 방치되었고, 이에

따라 政府에 대한 不信이 고조되고 國民的 和合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음.

영국 경제는 60년대말이후 과다한 공공부문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점에 의하여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되

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당시 노동당 정권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구조개혁

에 대하여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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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불황이 심화되었으나 정부 스스로의 개혁은 외면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不信이 증폭되었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도 고통분담을 거

부하며 실질임금하락에 대하여 戰鬪的 罷業으로 대응 .

재정적자의 지속은 정부의 물가억제의지에 대해 不信을 초래하였

고, 이에 따라 노조의 임금투쟁이 가열되었음.

석탄노조는 1978년 3월 10%의 임금인상을 관철시켰고 같은해 11월

영국노총은 정부의 5% 임금상승 권고안을 거부하였음.

□ 이러한 사태는 1979년 T hatcher정부가 들어서 정부개혁과 공공부문

축소를 통하여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노

동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비로소 해결국면으로 전

환되었음.

그러나 구조개혁이 적시에 시행되지 못한 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결과적으로 구조개혁의 사회

경제적 비용도 대규모로 발생하였음 .

3.2 墜落의 經驗 (Ⅱ) : 1982년 멕시코

□ 1982년 외환위기 이후 멕시코 정부는 그 동안 절실히 요구되었던 構

造改革의 추진에 失敗함으로써 멕시코 경제를 長期沈滯의 늪으로 침몰

시킴.

당시 멕시코는 70년대 이래 Popu list 정권하에 肥大化된 公共部門

으로 인하여 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누

적된 재정적자에 의하여 巨視的 不均衡이 지속되고 있었음.

□ 우선 멕시코 정부는 해외투자자의 기준에 反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구

조개혁의 추진을 포기함으로써 對外信認度의 惡化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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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9월 멕시코 정부는 전면적인 외환규제 및 은행 국유화 등

反市場的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추락을 자초.

1982년 11월 IMF 구제금융 수혜와 함께 경제안정화 정책이 시작되

었으나 근본적 문제점인 公共部門 축소 및 공기업 민영화에 실패.

아울러 구조개혁의 지연으로 경제회복이 지체되자 國民의 政府信

賴度도 하락하여 賃金上昇－物價上昇의 악순환에 따른 만성적 인

플레이션이 고착되는 한편 거시경제의 불균형도 심화됨.

□ 1982년에 이어 198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회복이 지

체되자 멕시코 정부는 財政緊縮 기조의 유지를 抛棄하였고, 이에 대해

IMF는 지원조건 위반을 이유로 조기 철수함으로써 멕시코 경제는 破局

상황에 돌입.

IMF 철수와 더불어 모든 경로의 外資유입이 중단되면서 멕시코는

사실상 債務不履行 경제체제로 轉落하였고 이같은 상황은 1989년

미국 주도의 Br ady P lan이 시행될 때까지 지속되었음.

이에 따라 1982∼88년 기간의 멕시코 경제는 연평균 0.1%라는 지

극히 저조한 성장에 그친 최악의 暗黑期였음.

3.3 跳躍의 經驗 : 1995년 멕시코

□ 멕시코는 1994년 12월 외환위기가 재발함에 따라 1995년 2월 IMF 구

제금융을 다시 신청하게 되었으나 이번에는 강력한 構造改革을 推進함

으로써 단기간에 經濟危機를 克服하고 성장궤도로 재진입.

멕시코 경제는 1995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996년 이

래 高成長이 시작되어 1997년 3/ 4분기에는 8.1%의 성장을 시현하였

으며 1998년에도 5%이상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5 -



□ 이와 같이 멕시코가 극심한 경제위기를 단 1년만에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하에 勞 使 政간의 화합이 유지되었던 것

이 큰 역할을 하였음.

1994년 12월 출범한 Zedillo정권은 대규모의 공기업 민영화를 단행

하는 한편 貿易開放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하는 등 개방의지를 재

천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 하락을 방지.

아울러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였음.

그 결과 1996년중 해외로부터 자발적인 民間資本의 流入이 재개되

었고 멕시코 정부는 1997년 1월 구제금융의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

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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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經濟 파라다임의 轉換 : 透明한 原則에 입각한 市場經濟秩序

□ 최근의 外換危機는 그 동안 우리가 구호로만 인식해왔던 세계화 의

實體와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음.

國際資本은 경제정책이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이루어

지는 경제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경제시스템이 건강하지 못할 경우, 환율절하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資本이 지속적으로 海外로 流

出되면서 국내에서는 투자위축, 생산감소, 고용하락의 惡循環이 발

생할 가능성이 큼.

또한 최근의 급속한 經濟統合趨勢를 감안할 때 조만간 勞動力도

자본과 같이 국가간을 이동하며 시스템이 우수한 경제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世界化時代에 國家競爭力을 提高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작

업은 개별 생산요소가 투명한 원칙에 의하여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

는 효율적인 經濟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는 것임.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하에서, 그리고 현재의 위기상황하에서, 우리

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경제시스템은

투명한 원칙에 의하여 작동되는 市場經濟體制임 .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에 주어진 생산요소만을 대상으로 그 배분

과정에 직접 개입하였던 과거의 관리자 역할에서 벗어나 규칙제정

자 및 여건조성자로 이행하여 民間의 自律과 創意를 최대한 발휘

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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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주도의 개발경제에서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은 정책당국자와 시

장참여자 사이에 政府의 役割에 대한 새로운 契約을 의미하는 것임.

예를 들어 市場에 反하는 換率防禦는 더 이상 정부가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환위험을 제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참여

자의 기대는 불식되어야 할 것이나,

金融監督에 대한 투명한 규칙의 설정 및 이의 엄정한 집행은 정부

가 포기할 수 없는 본연의 임무이므로, 이와 같은 규칙을 위반한

부실 금융기관은 예외없이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 개별 경제주체의 自由롭고 公正한

경제활동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가격 혹은 경제행위 자체를

直接規制하고자 하는 정책은 조속한 시일내에 철폐하여야 함.

□ 정부의 역할이 전면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경제의 각 부

문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원칙과 관행을 수용하여야 함.

금융자금이 수익성에 따라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기관 또한 정부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적자생존에 따

른 능률제고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함양하여야 함.

기업도 과거의 정부개입과 규제적 시장체제하에서 고착화되었던

경영관행에서 탈피하여 수익성 위주의 투명한 경영을 실천함으로

써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근로자는 직장이 연공서열식으로 평생 보장된다는 안이함을 떨쳐

버리고 부단하게 자기개발에 힘씀으로써 개인의 부가가치와 소속

직장 및 국민경제에의 기여도를 향상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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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危機를 機會로

□ 우리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 外換危機라는 외부

충격에 의한 구조조정이 촉발되고 있으나, 이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추진할 경우 현재의 위기를 오히려 再跳躍을 위한 절호의

機會로 활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도적 노력을 통한 信賴回復과 기업 및 근

로자의 적극적인 苦痛分擔이 필요하며, 각 경제주체는 이와 같은

상황인식하에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指導者 : IMF와의 합의사항 및 그 동안 논의되었던 수많은 개혁과제

를 추진하기 위하여 被改革集團의 反撥을 克服할 수 있는 강력한 領

導力(Leader ship )이 절실히 요구됨.

새로운 지도자는 國民情緖 를 담보로 한 인기영합적 정책에서 탈

피하는 한편 국민에게 명확한 비젼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苦痛分擔

을 유도할 수 있는 Leader ship을 발휘하여야 할 것임.

대부분의 구조개혁은 다수 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특정

집단의 기득권 포기의 강요를 포함한 위기극복의 마스터플랜을 제시

하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실추된 政府 信賴度를 회복시켜야 함.

□ 與論 主導層 :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기 보다는 견실한 논리를 바탕

으로 진정 國民經濟 全體의 利益을 도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

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한편 국민홍보에도 주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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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府 : 새로운 파라다임하에서 설정된 규칙을 일관되고 엄정하게 집

행함으로써 市場經濟秩序를 實質的으로 定着.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행위는 市場의 失敗가 입증

된 부문(예 : 공공재 공급)에 한정되어야 하며,

경제정책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나 경제행위 자체를 直接管

理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통화 재정 등의 거시정책과 세율조절

등 유인체계의 변화에 의한 間接管理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경제주체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자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문에 대하여 公正한 規則의 設定과 이의 嚴正한 執行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는 것임 .

아울러 정부는 할 수 없는 일 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림으로써 政府에 대한 능력 이상의

期待를 拂拭시켜야 함.

□ 企業 및 勤勞者 : 개방된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發想의 轉換과 아

울러 고통스러운 구조개혁 노력에 능동적으로 동참.

과거 정부주도 개발시대에 습득된 政府依存的 思考에서 탈피하고 개

인의 성공은 스스로의 競爭克服에 의하여 획득될 수 있음을 인식.

현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盲目的인

國粹主義的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전환할 필요.

아울러 集團 利己主義에서 탈피하여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적 화합

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경제주체의 후생증진을

성취하는 첩경임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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